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9. 2. 28.>

특수학교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4호 관련)

구분 배정기준

1. 교장

및

교감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

나. 신설학교의 경우 총 정원이 증원된 범위에서 증원 배정하고, 학교가 통ㆍ

폐합된 경우에는 감원 배정

2. 교사

가. ‘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

나. 가목의 배정 결과를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특수교사 정원과 비교하여 증

감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10퍼센트만 증감(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배정한 후 남는 정원(이하 "잔여정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교육청의 정원효율화 실적 및 학교 신ㆍ증설 등

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추가 배정할 수 있으며, 정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원되는 시ㆍ도의 전년도 특수교사 정원 비율에 따라 증원 규모를 조정

비고

1. 제2호가목에 따라 배정하는 특수교사 정원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시ㆍ도별 배정 특수교사 정원 = 시ㆍ도별 공립학교 특수교육대상 총 학생 수/특

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분교장은 본교와 별개의 공립학교로 본다.

2. 제2호다목에 따라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 [잔여정원×(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

율화 실적*/∑시ㆍ도교육청별 정원효율화 실적)]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

는 기준에 따른다.

  * 정원효율화 실적: 전년도 학교 통ㆍ폐합으로 감축한 특수교사 수, 전년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

환 시 특채한 특수교사 수 등 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ㆍ도교육청의 조치로 인정되는 인원


